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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02. 

훈 령 

제 조 적용범위2 ( ) 

이 지침은 초 중등교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에 따른 학교 이하 학교 라 ( “ ” ) 2 ( “ ”「 ㆍ 」 한다 의 )
장이 작성 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적용한다 다만 학교 중 고등공민학교. , ㆍ ㆍ고등기술학교ㆍ
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장은 해당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에 
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해 설

제 조 적용범위1. 2 ( ) 

초 중등교육법 제 조 학교의 종류 의 규정에 의한 학교 유치원 제외 이외에 같은 2 ( ) ( ) ㆍ
법의 다른 조항의 규정으로 정한 방송통신중학교 제 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 조( 43 2), ( 51 ), 
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제 조 등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인정 ( 52 ) 
교육기관 제 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제 조 특성화고등학교 제 조 대안학교 포함( 54 ), ( 90 ), ( 91 , ), 
자율학교 제 조 또는 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서 상급학교로의 진학 또는 ( 105 ) 
타 학교로의 학적변동을 위해서는 이 훈령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.

※ 초ㆍ중등교육법 제 조 학교의 종류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2 ( ) ㆍ

학교를 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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